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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근거 명확화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내용을 추가

□ 법적 근거 명확화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고,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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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팩토링 사업의 지속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

하고 연쇄 부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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